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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돋보기

사제 군화 빼고 ‘유사 군복 처벌’
- 팔려던 남성 기소유예헌재 “오인할 정도 아냐” 전원일치로 ‘취소’ 결정

판결 돋보기

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사이트에 사제 

전투화를 매물로 올렸다. 예비군 훈련 때 쓰려

고 사놓은 걸 2만원에 다시 팔려고 내놓은 것

이다.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을 한 건 구매자가 

아니라 수사기관이었다. ‘군복 및 군용장구의 

단속에 관한 법률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.

A씨는 그해 6월 검찰에 의해 ‘유사 군복을 

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’로 기소유예 처

분을 받았다. 이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하

지 않는 처분이다. 죄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

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. A씨는 검

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

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. 사제 전투화를 

팔려고 한 게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. 헌법

재판소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

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

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.

재판관들은 유사 군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

어 전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

다고 봤다. 의복의 원단이나 특유의 무늬만으

로 군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전투복과 달

리 전투화의 경우 시중에 유사한 디자인의 신

발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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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유사 군

복은 “군복과 형태·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

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

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다. 국방부령인 

군인복제령은 전투화의 모양을 “신목이 길고 

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함”

이라고, 색상 및 재질은 “육군·해군·공군: 흑

색 가죽 및 직물, 해병대: 회그린색 육면 가죽 

및 직물”이라고 각각 규정한다.

재판관들은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

했다. 그래서 A씨가 팔려고 한 전투화를 더 세

밀히 살폈다. 재판관들은 “현재 군에서 보급

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”고 

판단했다. “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, 

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, 지퍼 흘러

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, 발등 좌우로 끈 구멍

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

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” 등도 유사 군

복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.

헌재는 “유사 군복의 소지·판매를 금지한 

군복단속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군인 아닌 자

의 군 작전 방해 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방

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, 유사 군복은 일반인

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단속법

상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·색상·구

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”며 “군

복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유사한 정도보다 

더 높은 정도로 유사한 물품만 해당한다”고 

밝혔다.

(출처/경향신문)


